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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- 곤양면 지역은 생활수 의 향상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,

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곤양천과 포만 남해의 오염을 가 시키

고 있는 실정으로

- 기 수립된 “하수도 정비기본계획(‘98. 2)”을 근간으로 체계 이고 합리

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 생향상 공공수역의 수질보

과 도시발 에 기여하고자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제25조의 규

정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법률 제28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

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 의견을 듣기 함.

2. 주요골자

ㅇ 곤양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안

구분
도면표

시번호
시설명 치

면 (㎡)
최 결정일 비 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신설 ①
하수종말처

리장

곤양면 진리

856번지일
- 3,940 3,940

생산녹지지

역, 농림지역

신설 ② 계펌 장
곤양면 송 리

172-2번지일
- 2,786 2,786

자연녹지, 생

산녹지지역

3. 법 근거

ㅇ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

4. 의견청취 안건 : 별첨



곤양도시계획시설(하수도)결정안

1. 곤양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조서

가. 하수도 결정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 치
면 (㎡) 최

결정일
비 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신설 ①
하수종말처

리장

곤양면 진리

856번지일
- 3,940 3,940

생산녹지지

역, 농림지역

신설 ② 계펌 장
곤양면 송 리

172-2번지일
- 2,786 2,786

자연녹지, 생

산녹지지역

나. 하수도 결정 사유서

도면표

시번호
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

①
하수종말처

리장
신설(3,940㎡)

․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
사항
․곤양도시계획구역 곤명면 일부지역 하
수처리를 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

② 계펌 장 신설(2,786㎡)

․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
사항
․곤양도시계획구역 곤명면 일부지역 하
수처리를 한 계펌 장 신설



2.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도

가. 도시계획시설 치도(S = 1 : 50,000)

②하수도( 계펌 장)

①하수도(하수종말처리장)

나. 경사진(조감도)


